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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해외정보 – 캄보디아▐  

 

상장기업에 대한 세제 혜택에 관한 시행령(Sub Decree on Tax Incentives 

In Securities Sector) 시행 

 

캄보디아 재경부가 공포한 상장기업에 대한 세제 혜택에 관한 시행령(Sub Decree on Tax 

Incentives In Securities Sector)이 2015년 1월 8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상장기업에 대한 세제 혜

택에 관한 시행령에 따르면, 상장기업의 경우 2015년 1월 8일부터 3년간 법인세의 50%를 감면받

게 되었고, 5년간 세무서 조사 결과 추가 이익이 확인되어 납부해야 하는 법인세를 면제 받으며, 3

년간 상장기업의 주식 거래를 하는 투자자를 위해 주식 프리미엄에 대한 원천징수세의 50%를 감

면받게 됩니다.  캄보디아 정부는 위 시행령으로 캄보디아 주식시장이 보다 더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2015년 섬유, 봉제 및 신발공장 노동자의 최저임금에 관한 규정(PRAKAS 

on Determination of Minimum Wage for Workers/Employees in the 

Textile, Garment and Footwear Industries in 2015) 

 

캄보디아 사회복지부가 공포한 2015년 섬유, 봉제 및 신발공장 노동자의 최저임금에 관한 규정이 

2015년 1월 2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위 규정에 따르면 섬유, 봉제 및 신발공장에서 일하는 노동

자들의 2015년 최저임금은 미화 128달러입니다.  캄보디아 정부는 위와 같은 최저임금 규정의 시

행으로 캄보디아 제조업의 핵심인 섬유, 봉제 등의 산업에서 경쟁국인 미얀마, 방글라데시에 비해 

캄보디아가 계속 가격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